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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우주안보(SpaceSecurity)’1)란 우주환경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인한 국

* 이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원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1)우주(또는 외기권,OuterSpace)는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100km를 초과하는 지구위의 공

간’으로 정의된다(CD/1839,LetterDated 12February 2008From thePermanent

RepresentativeoftheRussian Federation andthePermanentRepresentativeof

ChinatotheConferenceonDisarmamentAddressedtotheSecretary-Generalof

theConferenceTransmittingtheRussianandChineseTextsoftheDraft“Treaty

onPreventionofthePlacementofWeaponsinOuterSpaceandoftheThreator

UseofForceAgainstOuterSpaceObjects(PPWT)"Introduced by theRussia,

Conference on Disarmament, 29 February 2008). 일반적으로 우주안보(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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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계의 불안정,인간의 생활환경으로서 우주의 자연적 상태에 대한 위협,

나아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 등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

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하여 초국가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우주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적 연대는 1958년 유엔 총회

에서 ‘우주(또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설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이는 당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가 발사된 직후 우주능력 진전에 따른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차단하고,미래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주의 개발ㆍ탐색을 통한

평화적 이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오늘날 우주

환경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우주개발에 관한 관심과 능력이 증폭되면서 다

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우주환경에 관한 논의 가운데 군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우주

에서의 군비제한에 관한 문제이다.이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협상산물은

1963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부분핵실험금지조약2)이었다.이 조약은

양국 간 우주공간 내 핵실험은 금지하고 있으나 무기배치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이외에도 우주안보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로서 1967년

Security)란 ‘우주자산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위협의 부재’라고 인

식되고 있다(WolfgangRathgeber,Nina-LouisaRemussandKai-UweSchrogl,Space

SecurityandtheEuropeanCodeofConductforOuterSpaceActivities,ASafer

SpaceEnvironment?,DisarmamentForum,UNIDIR,Four2009,p.33).아울러 우주

에서의 인간활동은 지난 50년간 전 미국 아이젠하워(DwightEisenhower)대통령이 1958

년에 최초로 제안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PeacefulUsesofSpace)'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 왔으며,여기서 ‘평화적 이용’은 일반적으로 우주에서의 군사적ㆍ상업적ㆍ과학적 활동

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주공간내 무기의 배치 또는 우주물체를 표적화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ConferenceReport,OuterSpaceandGlobalSecurity,UNIDIR,

PlaidesNations,Geneva,26-27November2002,p.1).오늘날 우주기반기술의 사용이

우주선진국의 독점적 영역에서 탈피하여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우주무기화(space

weaponization)에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과 우주파편(spacedebris)의 증가는 현재의 우

주안보를 위협함과 동시에 우주를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PartialTestBanTreaty)은 대기권,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실험 또는 핵폭발을 금지하며,단지 방사능 유출이 국가 관할ㆍ통제권이 미치는 영토내

로 한정될 경우에 한해서 지하 핵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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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효된 외기권조약이 있다.그러나 이 역시 지구주변 궤도상 대량살상

무기 배치만을 금지하는 등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다.이 밖에 1996년에

서명 개방 후 아직 미발효된 상태이나 우주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다자간 국제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3)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인류복지 향상을 위해 우주안보

유지가 절실한 시점이나 우주기술의 발달과 우주선진국의 국가전략 그리고

우주관련 조약의 허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주안보에 대한 침해 가

능성이 상존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주안보와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

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대안과 그 전망을 검토해 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우주안보 관련조약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논의된 우주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을 식별한 다음,주

요국의 우주안보정책이 상기 위협요인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

면서 마지막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우주안보의 역사적 성격과

발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우주안보조약의발전과정과우주안보위협요인

1)우주안보조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제작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Sputnik-1)가 발사되었다.이듬해인 1958년 유엔총회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AdhocCommitteeonthePeacefulUsesof

OuterSpace:AdhocCOPUOS)설립4)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그

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NuclearTestBanTreaty)은 대기권,우주공간,

수중,지하에서의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4)UNGAResolution1348(XIII),QuestionofthePeacefulUseofOuterSpace,79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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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인 1959년 총회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를 영구적 기구로 설치5)할 것을 결의하였다.이후 1963년에 이루어진 중요

한 진전으로 유엔총회에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

율하는 법원칙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1)1967년에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

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외기권 조약’으로 기술),(2)1968년의 우주비행사의 구조,우주비행사의

귀환 및 우주에서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3)1972년의 우주물체

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4)1976년의 우주공

간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5)1984년의 달 및 기타 천체에서

의 국가활동에 관한 협정 등 5개의 다자간 조약이 탄생되었으며,이러한 조

약은 우주의 탐사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1963부터 1996년까지 ‘법원칙에

관한 선언’을 포함한 5개의 유엔총회 결의안6)채택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주안보와 관련하여 전술한 여러 조약들 중에서,특히 안보전략적 관점에

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으로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을 명시한 1967

년 10월 10일에 발효된 외기권조약(OuterSpaceTreaty)7)을 들 수 있다.

PlenaryMeeting,13December1958.동 결의안은 18개국 대표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

며 개별국가의 경제적·과학적 능력에 상관없이 당사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연구정보의 전파 및 상호교류 등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UNGA Resolution1472(XIV),InternationalCo-operationinthePeacefulUsesof

OuterSpace,856thPlenaryMeeting,12December1959.동 결의안은 미국·영국·소련

등 24개국으로 구성된 COPUOS를 설립하고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과 외

기권 탐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문제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2010년 말 현재

COPUOS는 2001년 가입한 한국을 포함하여 총 7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

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 등 2개의 상임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유엔총회 결의안은 (1)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원칙 선언,(2)국제적인 직접 TV방송을 위한 국가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제하는 원칙,(3)

우주로부터 지구원격탐사에 관한 원칙,(4)우주공간에서 핵에너지 자원의 이용에 관한 원

칙,(5)모든 국가이익을 위한 특히,개도국의 필요를 고려한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선언 등을 의미한다.

7)UnitedNations,Treatyon PrinciplesGoverningtheActivitiesofStatesin the

Exploration andUseofOuterSpace,includingtheMoon andOtherCelestial



‘우주안보’의 국제조약에 대한 역사적 고찰 263

이 조약은 본문에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

지를 위해서만 우주를 탐색․이용해야 하며,특정 당사국의 점유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기권조약이 우주에서의 비평화적인 활동을 금지하

는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조약 발효 후 수십 년이 경과한 지금 최신

군사과학과 변화된 국가전략에 바탕을 둔 우주무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1981년에 서방그룹과 소련간에 합의를 통해 유엔총회에서 외기권

군비경쟁방지(PreventionofanArmsRaceinOuterSpace:PAROS)결

의안8)이 채택된 이래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 채택 축을 위해 1982년에 최초로 제네바 군축회

의(ConferenceonDisarmament:CD)에서 PAROS를 협상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그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제네바 CD와 유엔에서 PAROS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러시아 양측 간에 외기권에서의 군비경쟁

존재여부바 군축회전략적 측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협상추진을

위한 최종합의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단지 소극적 차원에서 외기권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형태로 채택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 의미있는 가시적 진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Bodies,UnitedNationsTreatiesandPrinciplesonOuterSpace,New York,2002,

pp.3~8.

8)1958~2010년 유엔총회 기간 중 PAROS결의안은 1981년 제36차 총회시 제출된 UNGARes

36/97C(‘PreventionofanArmsRaceinOuterSpace’)를 시작으로 총 25개 결의안이 채택

되었으며,이와 함께 동 기간 중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PeacefulUsesofOuterSpace’)과 관련된 결의안도 1958년의

UNGARes1348(XIII)(‘Questionofthepeacefuluseofouterspace’)을 필두로 총 87

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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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주안보 위협요인

(1)우주 파편

우주는 유성과 혜성 등 자연이 생산한 물체와 인간이 만든 인공적 물체

가 발견되는 환경이다.우주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제기된 지구궤도상의 우주

파편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모두 인간이 만든 생성물로서 인간의 우주활동

이 개시된 1960년대 이래 약 50년간에 걸친 우주 탐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9)우주공간내 우주파편의 밀도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충돌 가능

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COPUOS는 1994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초로 우주파편

에 대한 토의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후 1995~1998년 기간 중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1999년 우주파편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채택하였고,10)2001~2007년 사이에는 소위원회에서 작

업계획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하여 우주파편 완화 지침서의 본문작성에 대

해 매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07년 12월 22일 제62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11)으로 채택되었다.그러나 결의안으로 채택된 이 완

화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성격의 문서로서 그 이행에 한계가 있어

우주파편에 의한 우주안보에 대한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우주파편은 ‘비기능성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 또는 활성화되지

않을 인공적인 우주물체'12)로 정의되며 우주선 쓰레기,우주선 부품,의도

적 또는 비의도적인 충돌에서 생기는 잔해,폐기된 위성,임무수행과 연관

9)GotzNeuneckandAndreRothkirch,IncentivesforSpaceSecurity:Technology,

TransparencyandCompliance,SafeguardingSpaceforAll:SecurityandPeaceful

Uses,ConferenceReport,25~26March2004,pp.110~111.

10)UnitedNationsOfficeforOuterSpaceAffairs(UNOOSA),SpaceDebrisMitigation

GuidelinesoftheCommitteeonthePeacefulUsesofOuterSpace,Vienna,2010,

pp.iii-iv.

11)UNGA/Res/62/217,InternationalCooperationinthePeacefulUsesofOuterSpace,

1February2008.

12)ConferenceReport,SafeguardingOuterSpace:OntheRoadtoDebrisMitigation,

SecurityinSpace,TheNextGeneration,UNIDIR,31March-1April,2008,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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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우주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조각난

파편이 전체의 42%,고장난 우주선이 22%,임무수행 중인 파편이 19%,

로켓 동체가 17% 정도이다.우주파편은 궤도 공간상에 대량으로 산재해 있

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며(고도 500km 저궤도에서 초당 약

7~8km)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선의 안전비행에 매우 위험하다.13)

지구궤도상 우주파편이 발생되는 주 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우발적

또는 고의적인 붕괴로서 장기간 존재하는 파편을 생산해 내며,둘째는 우

주발사체의 운용 중 궤도상에서 의도적으로 방출해 내는 파편이다.이에

더해 미래에는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부스러기 조각들이 우주파편의 중요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14)

현재 10cm보다 큰 1만 9천 개의 물체가 우주궤도상에 선회 중에 있으며,

1~10cm 크기의 물체 5만 개와 1cm 이하 크기 물체 수백만 개가 선회하

지 않고 그냥 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약

10cm 정도의 작은 파편물이 주는 파괴력은 35톤 트럭이 시간당 190km의

속도로 운행할 때 발휘되는 에너지의 크기와 동일하다.15)일단 파편물이

생성되면 궤도상에서 제거되지 않고 무한정 잔류하게 되며 과거 파편물이

새로운 위성에 부딪칠 경우 더 많은 파편이 생성되므로 이 경우 수백 또는

수천 년 동안 우주 전체영역을 사용할 수 없어 인류의 생산적 우주활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2)외기권조약(1967년)의 허점

1967년 10월 10일에 발효된 외기권조약 전문과 본문 제4조에서는 우주의

13)ConferenceReport,TheUniqueCharacteristicsofSpace,SpaceSecurity2010,

From foundationstoNegotiations,UNIDIR,29-30March2010.p.5.

14)UnitedNationsOfficeforOuterSpaceAffairs,SpaceDebrisMitigationGuidelines

oftheCommitteeonthePeacefulUsesofOuterSpace,UnitedNations,Vienna,

2010.

15)Philip J.Bainesand Adam Cote,Promising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forspacesecurity,DisarmamentForum,;ASaferSpaceEnvironment,

UNIDIR,Four2009.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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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이용 금지에 관해 명시하였다.여기에는 ‘당사국은 지구주변의 궤도

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설치하지 않으며,천체

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무기를 외

기권에 배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

국에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천체에 있어서의 군

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사요새의 설치,어떠한 형태의 무기 실험 그리고 군

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

제적 의무이행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적인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을 크게

위협해 왔다.이미 40여 년 전에 체결한 외기권조약은 현실적으로 취약성

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외기권 조약의 허점은 다음과 같다.16)

첫째,전자광학 또는 적외선 영상정보센서나 합성개구면 레이더 센서를

탑재한 군사목적의 감시정찰 위성 등은 재래식 성격의 무기체계로서 핵무

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우주배치 금지 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둘째,미사일 선진국 또는 확산국가들에 의해

발사되어 외기권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또는 요격미사일은 핵 및 화생무

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탄두를 장착하더라도 ‘설치,장치,배치’만을 금지하

는 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셋째,지구주변 궤도상에서 대량살상무

기의 사용ㆍ시험과 재래식무기의 통과ㆍ사용ㆍ시험은 조약에 구속되지 않

는다.마지막으로,적국의 위성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킬러위성을 포함

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대(對)위성무기나 우주배치 레이저 무기가 우주

공간상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조약의 금지대상이 될 수 없어 외기권 안전보

장을 침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외기권조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제36차 유엔총회에

서 PAROS결의안17)을 채택하고 1982년 제네바 CD에서 동 문제를 협상의

16)JonathanDean,TheCurrentLegalRegimeGoverningtheUseofOuterSpace,

Safeguarding SpaceforAll:Security and PeacefulUses,ConferenceReport,

UNIDIR,25~26March2004,pp.36~39.

17)UNGA Res36/97C,PreventionofanArmsRaceinOuterSpace,91stPle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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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채택한 이래 2010년까지 총 25개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외기권조약의 허점으로 인해 자국이 우주선점과 우

주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미국 등 일부국가에게 밀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

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 6월에 미래 우주관련 국제협약에 포함할 여

러 가지 요소를 CD작업문서(CD/1679)18)로 공동 제출하였다.이어서 양

국은 2003년 7월에도 상기 작업문서에 대한 CD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19)과 PAROS를 위한 검증방안20)도 각각 비공식문서로 제출한 바 있으

나,아직 외기권 조약의 상기 허점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우주안보에

대한 일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우주의 군사화 /무기화

1970년대 중반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외기권으로

발사된 인공위성의 60% 이상이 군사적 목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최근에는 그 비중이 거의 70%로 증가되었다.실제로 외기권의

‘군사적 이용 금지’라는 조약은 명분적인 것이었을 뿐 실제로 우주시대가

도래한 이래 외기권은 군사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학자들 간에서는 우주의 군사화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게 제기되었던 것

도 사실이다.통념상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는 매우 유사할 것으로 생각

되지만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영(A.J.Young)은 우주의 군사화를

‘통신,조기경보,감시,항법,측지,기상학,정찰 등과 같이 우주에서 수행

Meeting,9December1981.

18)WorkingPaperpresentedbytheDelegationsofChina,theRussianFederation,

Vietnam,Indenesia,Belarus,Zimbabweand Syrian Arab Republic,CD/1679,

PossibleElementsforaFutureInternationalLegalAgreementonthePrevention

oftheDeploymentofWeaponsin OuterSpace,theThreatorUseofForce

AgainstOuterSpaceObjects,ConferenceonDisarmament,28June2002.

19)Compilation ofCommentsandSuggestionstotheCD PAROSWorkingPaper

(CD/1679),ConferenceonDisarmament,31July2003.

20)Non-paper by Chinese and Russian Delegations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VericationAspectsofPAROS,26Augus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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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안정적ㆍ소극적ㆍ비강제적인 군사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우주의

무기화에 대해서는 ‘대위성무기 배치,우주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등과 같이

적극적ㆍ강제적ㆍ독립적이면서 불안정한 군사적 우주활동’을 의미한다고 정

의하였다.21)

다시 말하면,우주군사화는 통신,항법,정보수집활동을 포함한 전반적

전력향상과 관련되어 있고,우주무기화는 우주공간상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

을 말한다.22)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진전

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 및 수단일 수도 있으나 2008년에 우주 군사화 및

무기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외기권에서의 무기배치 방지와 외기권

물체에 대한 무력위협 및 사용 방지에 관한 조약 초안’을 CD작업문서23)로

공동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MIT대학의 스타인버그(G.Steinberg)는 국제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소극적 이용과 적극적

이용으로 구분하였다.24)우주의 소극적인 군사적 시스템은 그 자체로는 무

기가 아니므로 독립된 파괴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주가 아닌 지상에서

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항공기,전차,미사일,함정

등의 효과적 사용과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정찰,조기경보,통신,항법 및

여타 위성 등의 군사시스템을 의미한다.이에 반해 우주의 적극적인 군사

적 이용은 우주공간에서 파괴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외

기권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손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8월 9~12일 기간 중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회의에

21)A.J.Young,Law and Policy in theSpaceStations'Era,MartinusNuhoff

Publishers,1989,p.202.

22)ConferenceReport,OuterSpaceandGlobalSecurity,UNIDIR,PalaisdesNations,

Geneva,26~27November2002,p.2.

23)CD/1839,DraftTreatyonPreventionofthePlacementofWeaponsinOuterSpace

andoftheThreatorUseofForceAgainstOuterSpaceObjects,Conferenceon

Disarmament,29February2008.

24)G.Steinberg,The Militarization ofSpace: From passive supportto active

weaponssystems,Futures,October1982,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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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사한 관점에서 우주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한

바 있는데,(i)민간목적으로도 사용되는 통신ㆍ기상ㆍ항법위성과 같은 지

원시스템,(ii)고해상도 카메라,전자정보시스템,레이더,조기경보시스템,

핵실험 탐지기 등의 군사감시시스템,(iii)대위성무기,레이저무기,미립자

빔 무기 등과 같은 우주배치 무기시스템 등이 바로 그것이다.25)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첨단 장비와 소극적ㆍ적극적 군사

시스템,지원시스템 등이 주요 우주선진국가의 군사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우

주공간상에 설치ㆍ운용 중에 있다.이는 대칭적,비대칭적인 우주기술 격차

로 인한 우주군비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제네바 CD내 일부 회원국,특히 비동맹국가들은

외기권의 완전한 비군사화를 위해 대위성무기나 탄도미사일방어와 같은 파

괴적 성격의 적극적 우주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다.26)

(4)우주기술의 발전과 대위성무기

오늘날 우주기술의 발전과 대위성무기가 우주안보를 위협하는 한 요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198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우주군비경쟁방지 결의

안27)은 전문과 본문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특히 대위성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동시에 국제협력과 평화ㆍ안정 촉

진 등 민간목적 달성을 위한 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제네바 CD가 이

러한 위성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시스템을 금지하는 효과적이고

검증가능한 협약을 협상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는

대위성무기가 우주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

25)UnitedNationsConferenceontheExplorationandPeacefulUsesofOuterSpace

(UNISPACE82),1982.

26)D.Wolter,Distinctionbetweenpassiveandactivemilitaryusesofouterspace,

Common Security i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UNIDIR, 2005,

pp.28~29.

27)UNGARes36/97C,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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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첨단화된 선진 우주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그레고(L.Grego)는 우주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이

용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28)첫째는 우주배

치 지상공격용무기,미사일방어와 우주공간에 설치된 대위성무기로 구성된

우주기반무기이며,둘째는 위성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지상

또는 우주에 배치된 대위성무기이다.앞서 말한 두 가지 요소는 도발성이

매우 크므로 요주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우주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며 하나는 이중용

도기술과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시스템으로서 감시위성과 방어위성 등이며

평화적ㆍ방어적 임무수행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우주배치무기 또는

대위성무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다른 하나는 전혀 무기가 아니지만

우주에서의 긴장 고조,우주사용의 곤란 야기와 우주사용시 고비용 지불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비고의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위성방해와 우주를

관할하는 관련 국제법의 허점이다.예를 들어 특정위성을 위한 통신신호가

인접위성으로 유출이 되거나 우주파편의 생성,폐기된 위성을 궤도에서 이

탈시키지 않고 궤도내 방치하거나 또는 비정상궤도로 이동시키는 것 등이

다.상기 네 가지 요소들을 가능하게 한 우주기술의 발전은 우주안보에 대

한 위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첨단 기술력을 요하는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모든 대위성무기는 우

주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의 정의는 다음 세

가지 판단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다.29)첫째,대위성무기의 목표는 위성 그

자체나 지상의 통제소 또는 지상기지국과 위성 사이를 연결하는 전자통신

28)LauraGrego,TechnologiesandBehaviorsofConcern:WhatThreatensLong-term

Space Security and How can These Threats be Monitored?, Building the

ArchitectureforSustainableSpaceSecurity,ConferenceReport,UNIDIR,30~31

March2006,pp.67~68.

29)LaurenceNardon,ThreatstothesecurityofOuterSpace:EmergingTechnologies,

Building theArchitectureforSustainableSpaceSecurity,ConferenceReport,

UNIDIR,30~31March2006,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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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스템이 될 수 있다.만일 위성이 목표가 된다면 접근이 쉬운 저궤

도 위성과 도달이 어려운 고도 3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위성 사이에 기

술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갖게 된다.둘째,대위성무기는 지상이나 항공기로

부터 발사되거나 또는 우주에 배치된 상태에서 우주공간내 위성시스템의

일부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결과적

피해를 원하는가의 문제이며,여기에는 네 가지,즉 통신위성 재밍을 통한

자료전송의 지연 등 위성시스템에 일시적 손상을 입히는 방해,위성시스템

의 일시적 제거를 의미하는 거부,위성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영구적으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손상,우주시스템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파괴

등의 방법이 있다.

아울러 우주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최근에 새로 생겨난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30)기존 기술의 경우 재밍이나 허위통신시스템과

같은 전자전 기술,우주시스템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사이버전 기술,비록

효과성이 떨어지나 지상기지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기술 등 세 가지를 열거

할 수 있다.이어서 최근에 새로 생겨난 기술은 많은 기술적 어려움을 동

반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과거 1960~1980년대까지 추진했으

나 실패를 겪었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있으며,다음으로 운동에너지를 이

용한 대위성무기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 기술은 목표위성에 빠른 속도로 충

돌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많은 우주파편을 생성하여 우군위성에까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대위성무기보다는 오히려 소형 위성을 이용하

여 목표위성을 궤도 밖으로 밀어내는 프로그램을 현재 미국에서 연구 중에

있다.마지막으로 레이저와 극초단파의 사용에 기반을 둔 직접 에너지무기

가 있다.레이저 대위성무기는 관측위성의 센서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을 주게 되며,극초단파 대위성무기는 통신위성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높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면 둘다 대부분 위성의 전자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30)Ibid.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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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성의 군사ㆍ민간용 이중용도 성격

인류 역사에 위성이 등장한 이래 주로 우주탐사ㆍ개발과 경제적 이용 등

민간 목적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과거 산업시대로부터 현대의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전쟁의 성격 또한 첨단전쟁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어 위

성의 역할 및 기능도 민간용도에 이어 군사전략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이로 인해 위성의 민군겸용 성격이 우주안

보 위협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여기에는 민군 구분없이 동시에 활

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이중용도 기술이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다.특히 상업용 또는 정부주도의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우주개발

기술,통신서비스 기술,전자간섭 최소화 기술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이 모두 위성의 민군겸용 임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구주변 궤도상에 있는 모든 위성의 70%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민군겸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1)

오늘날 우주안보를 위협하는 주 요인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아닌 군사

적 이용에 보다 큰 책임이 있으며 인간생활이 우주와 밀접히 연관된 상태

에서 각국이 현재 운용 중에 있는 민간위성과 군사위성 간에 명확한 구분

을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32)왜냐면 많은 민간위성들이 통신위성

또는 정찰위성과 같이 민간/군사의 이중용도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예컨대,SPOT시리즈 위성,Ikonos,Quickbird,Orbview위성과 기타

많은 위성들이 이 부류에 속하며 이들 위성들이 민군겸용으로 사용되고 있

는 한 우주안보의 지속적 유지와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이와 반대로 미국의 군사위성 시스템인 전지구 위치파악시스템(Global

PositioningSystem:GPS)은 민간분야의 상업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여기에 미국의 GPS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국가의 전

31)A Non-Paper by Chinese and Russian Delegations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DefinitionIssuesRegardingLegalInstrumentsonthePreventionof

theWeaponizationofOuterSpace,9June2005,p.3.

32)GerardBrachet,LeveragingtheExistingUNSpaceMachineryforSustainableand

secureAccesstoOuterSpace.Ibid.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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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항법위성 시스템으로서 러시아가 보유ㆍ운용 중인 GLONASS,유럽

과 유럽우주국이 개발 중인 GALILEO,중국이 추진 중인 CompassBeidou

시스템도 당사국의 국가전략 및 경제적 차원에서 민군겸용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어느 국가든지 군과 정부는 상업적 우주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날

로 증대되고 있다.예로서 주요 군사강국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사혁신

은 통신,지휘,통제,감시,정찰 및 정보 등 다방면에서의 능력향상을 위

해 우주의 이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이러한 군사목적의

서비스들은 민간분야 상업주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이런 상황 하에서 과거와는 달리 미래 우주안보의 지속성 보장을 위

한 설계가 국방과 안보분야 공동체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으며 우주의 민

간 및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33)

3.주요국 우주안보정책

1)중 국

중국은 1956년 우주활동을 개시한 이래 1970년 4월 자국의 최초 위성인

DFH-1을 발사하였으며 1984년에는 정지궤도상에 통신위성을 쏘아 올렸

다.34)지난 2003년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한 후 2007년과 2010

년에 각각 창어 1,2호 발사를 통해 달 탐사에도 성공할 만큼 우주강국으

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중국의 우주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주가 인간

33)Douglas G.Aldworth,Creating Rules-Based Behavior to Help Space-Faring

NationsAvoidConflictinSpace,Ibid.p.55.

34)XuYansong,China'sSpaceActivities:PresentandFuture,CelebratingtheSpace

Age: 50 Years ofSpace Technology 40 Years ofthe OuterSpace Treaty,

ConferenceReport,UNIDIR,2~3April2007,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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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세계가 우주기술의 진전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까닭에 우주평화의 보장과 우주안보의 유지가 세계 평화ㆍ안정

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아울러 우주에서의 점진적

인 군비경쟁과 여타 도전적인 요소,즉 우주파편,위성충돌의 잠재성,궤도

할당량의 부족 등이 깨지기 쉬운 우주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따라서 우주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과 ‘무기없는(zero-weapons)우주환경'의 확립과 유지에 최우선

권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문서'에 대한 협상과 서

명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주안보 논의에 있어 첫 번째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5)

이유로서,첫째,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에 대한 노력이 국제적인 지지

를 받고 있으며 2009년 유엔총회의 외기권군비경쟁방지 결의안이 2개 기권

국가를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둘째,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가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를 감소시켜 갈등예방에 도움이 된다.셋째,우주안보

와 관련된 현존 레짐은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을 방지하는데 미흡하다.1967

년의 외기권조약을 비롯한 여타 우주조약들이 우주에서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명백한 제한사항을 갖고 있다.예로서,상기

조약들은 대량살상무기의 우주배치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무기들의 배

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조약의 일부 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충

분히 만족할 만큼 다룰 수 없다고 본다.실제로 현존 국제문서의 개정방안

은 조약자체의 허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약을 토의의 장에 개방함

으로써 각국간 정치적,법적,기술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

이 있다.36)

35)ConferenceReport,LatestDevelopmentsinspaceSecurity,SpaceSecurity2010,

From FoundationstoNegotiations,29~30March2010,pp.12~13.

36)ZhangJun'an,Dept.ofArmsControlandDisarmament,MinistryofForeign

AffairsofChina,FundamentalWaystoEnsureOuterSpaceSecurity:Negotiating

and Concluding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Instrument,Celebr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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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기반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네

바 CD내 특별위원회와 비공식 협상 등을 통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7개국이 2002년에 미래의 조약에 포함될 주요 요

소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작업문서37)를 제출하였으며 2006년

과 2008년에도 중국ㆍ러시아가 협력하여 용어의 정의,투명성,현존 법적문

서와 검증레짐이 포함된 공동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중국은 2008년에 중

ㆍ러가 CD에 공동 제출한 ‘외기권에서의 무기배치 방지와 외기권 물체에

대한 무력위협 및 사용 방지에 대한 조약 초안(PPWT)'38)이 CD내 협상 개

시를 위한 적절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러시아

러시아는 1957년과 1961년에 각각 인류최초의 인공위성과 유인우주선 발

사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우주시스템 복합체,우주전문가 훈련시스템,우

주탐험지원센터 등 다방면에서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우주기

반능력을 확보하고 있다.이러한 토대 위에서 러시아의 우주안보정책에 대한

현재 입장은 세계 각국이 우주가 무기대결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주안보와 우주자산의 안전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그

러나 문제는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은 PPWT를 채

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비록 외기권조약이나 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의정서가 상기 문제들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있는

PPWT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합의 도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고한 기반

이 될 수도 있겠지만,전술한 의정서가 제네바 CD내 PPWT협상 목적과 이

를 위한 노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39)

SpaceAge:50YearsofSpaceTechnology& 40YearsoftheOuterSpaceTreaty,

ConferenceReport,UNIDIR,2-3April2007,pp.16~17.

37)CD/1679,Ibid.

38)CD/1839,Ibid.

39)VladimirPutkov,SputnikandRussia'sOuterSpaceActivities,Celebrat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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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주에 배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주안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므로 개별국가의 전략적 선택에서 배제하

기를 강조하고 있다.아울러 러시아ㆍ영국ㆍ미국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비무기

화는 법적 구속력있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또한

PPWT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며 2002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공동 제안국들에 의해 제출된 CD/1679작업문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이와 함께 PPWT는 우주배치 물체에 대해 무력 또는 무력위협

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무기화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우주안보를 더욱 증

진시키고 있는 바 외기권군비경쟁방지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PPWT의 주요 목적이 우주배치 자산의 안전과 우주안

보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가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절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40)

3)미 국

미국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소련과의 우주군비경쟁 이후 우주에

무기배치를 규제하면서 위협국가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우주기술능력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우주정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1호 발사를 계기로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

응 필요성 아래 우주정책 재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 6월 미ㆍ러간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nti-ballisticMissile:ABM)제한조약41)이 폐기됨에

SpaceAge:50YearsofSpaceTechnology& 40YearsoftheOuterSpaceTreaty,

ConferenceReport,UNIDIR,2~3April2007,p.48.

40)AntonVasiliev,TheTreatyonthePreventionofthePlacementofWeaponsin

OuterSpace,theThreatorUseofForceAgainstOuterspaceObjects,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CelebratingtheSpaceAge:50YearsofSpaceTechnology& 40Yearsofthe

OuterSpaceTreaty,ConferenceReport,UNIDIR,2-3April2007,pp.18~19.

41)1972년 10월 3일부로 미국과 소련간에 발효된 양자간 국제조약이다.미국은 2002년 12

월 13일 조약 탈퇴의사를 러시아측에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난 2003년 6월 13일 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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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은 우주안보에 대한 자국 문제의 핵심으로 우주자산이 제공하는 경

제적ㆍ국가안보적 이익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예를 들어,우주공간

상 물리적ㆍ전자기적 소통방해,궤도상 우주파편물 및 우주자산에 대한 공

격능력의 발전 등 -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2006년 부시행정부

는 자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주자산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들어 국

가적 우주자산을 ‘국가이익에 사활적'이라고 강조한 우주정책을 내놓았으며,

아울러 이 정책은 적국이 ‘미국의 국익에 적대적인 우주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2)

이와 함께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주를 대상으로 한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주에

서의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침해될 수 있음은 물론 자국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며,우주

파편물에 대한 행동지침과 통행규칙 등과 같은 자발적 조치에만 관심을 표

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1월 중국이 자국 기상위성에 대한 대위성미사일

시험 실시와 2008년 2월 미국 자체적으로 상기 미사일을 이용하여 폐기된

위성의 파괴,그리고 2009년 3월 미국 이리듐 상업 통신위성과 러시아 코

스모스 통신위성이 시베리아 상공에서 충돌한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외기

권 평화ㆍ안보에 관해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점차적으로 공감하

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은 특히 이리듐-코스모스 위성 충돌 후에 우주안보

서 공식 탈퇴하였다.ABM 조약은 미ㆍ소 양국이 영토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ABM 시스

템 배치를 금지(제1조)하고,각각의 수도와 ICBM 기지 1개소에 한하여 100기의 ABM

시스템 배치를 허용(제3조)하고 있다.그러나 1974년의 부속의정서는 ABM 배치장소를

상기 2개소(수도와 ICBM기지 1개소)중 1개소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에 따

라 미국은 NorthDakota소재 ICBM기지 주변에,소련은 모스크바 인근에 각각 ABM시

스템을 배치한 바 있다(국방부 군비통제관실,『군비통제 국제조약집』, 1993. 12,

pp.58~62.).

42)BruceW.MacDonald,StepstoStrategicSecurityandStabilityinSpace:AView

from the United States,A SaferSpace Environment? DisarmamentForum,

UNIDIR,Four2009,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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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와 접촉하여 투명성 및 신

뢰구축조치와 우주파편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개시하였다.동시에 여타 우

주선진국들의 우주활동에 대한 의도와 행동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우

주비행체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를 식별하며 유럽이 제안한 행동

지침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등 다방면에서 관심의 폭을 넓혀 가고 있

다.43)

이러한 상황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유엔총회에서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우주안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우주에서의 국

제협력을 포함한 군비통제 문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으며,여기에는 우주 군비통제 실행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국가안보

이익 제고를 위해 효과적으로 검증가능한 군비통제 방안의 효용성 검토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44)

4)캐나다

캐나다의 우주안보정책은 강온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입장을 견

지하고 있으며,2009년 3월 우주안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

제안서에는 규정,우주에서 무기배치의 금지,시험 및 대위성무기 사용 금

지,위성 자체의 무기화 사용 또는 시험에 대한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

다.45)

또한 캐나다는 국제사회가 우주안보를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

를 세우고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레짐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가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로서,

43)ConferenceReport,LatestDevelopmentsinspaceSecurity,SpaceSecurity2010,

From FoundationstoNegotiations,UNIDIR,29~30March2010,pp.20~22.

44)BruceW.MacDonald,StepstoStarategicSecurityandStabilityinSpace:aview

from the United States,DisarmamentForum,;A SaferSpace Environment,

UNIDIR,four2009.pp.17~26.

45)ConferenceReport,UN SpacePolicy-LatestDevelopmentsinSpaceSecurity,

SpaceSecurity2010,Ibid,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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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행동지침46)이 매우 유용한 선례가 되고 있음을 들어 자발적인 행동

지침을 즉시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의 형태로 동 지침

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중간 조정자의 위치를 감안하

여 우주공간 내에서 각국이 전자기적 힘을 사용할 옵션을 유지토록 함으로

써 우주에서의 불가역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우주와 개별국가의 안보

를 둘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우주안보 이행에 대한 검증방안은 시간과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

겠지만 미래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잠재적이고 새롭게 출현

할 위협을 다루는 검증레짐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것은 모든 국가의 안보소

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평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

러 과거의 경험상 재보장,억제 및 감시에 기초하여 분쟁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만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주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예방외

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47)

5)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거에는 우주기술능력의 부족으로 우주공간을 대상

으로 한 우주안보정책 자체가 자국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우주안보 문제가 국가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이익과도 긴밀히

연관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즉 우주안보문제가 우주능력이

없는 개도국보다 우주능력을 가진 우주선진국들에게만 관계되는 일이며 개

46)HCOC는 2011년 5월말 현재 132개국이 서명한 강제성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자발적 군

축레짐의 하나로 ‘대량살상무기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회원국은 (i)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의 발사 및 시험비행시 사전 발사통보,(ii)자국이

전년도 발사한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숫자와 종류에 대한 연례정보를 포함한 탄도미사

일/우주발사체 정책의 연례적 신고를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47)PearlWilliams,Canada'sPerspectiveonSpaceSecurity,SecurityinSpace,The

NextGeneration,ConferenceReport,UNIDIR,31March-1April2008,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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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들이 식량문제보다 우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간낭비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데 대해 미래 자국의 우주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당연히 ‘노

(no)'라는 대답을 보이고 있다.개도국들은 제네바 CD,유엔,평화연구포

럼과 시민사회 포럼에서 우주를 무기화하는 조약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법적 레짐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를 증진

시키며 우주통행규칙을 개발ㆍ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주안보를 위한 다

양한 건설적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개도국들이 이렇게

찬성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 데,첫째 우주에 대한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은 접근의 원칙을 보장받고 싶어 하며,둘째 비확산 레짐을 발

전ㆍ유지시키기 위해 책임부담을 요청받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

다.만일 우주가 무기화된다면 확산은 불가피하므로 개도국들은 여기에 대

한 부담을 지길 원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우주무기와 파편물이 없는 우주

환경 유지를 위해 보다 저렴한 비용과 차별성없이 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지 레짐의 확립을 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우주의 비군사화ㆍ비무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1982년도 제네바 CD에서 시작되었던 다자간 프로세스가 결

실을 맺을 수 있도록 CD내 군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48)

6)UN

유엔의 우주안보정책은 1959년에 설립된 비엔나 소재 COPUOS와 1978년

에 설립된 제네바 CD가 주도하고 있다.COPUOS는 2개의 상임소위원회,

즉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우주문제에 대한 정보전파와 우주탐사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CD는 우주무기화에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있다.49)

48)HewaPalihakkara,SpaceSecurity,DevelopingCountriesPerspectives,Celebrating

theApaceage:50YearsofSpaceTechnology& 40YearsoftheOuterSpace

Treaty,ConferenceReport,UNIDIR,2~3April2007,pp.11~12.

49)http://www.oosa.unvienna.org/oosa/en/COPUOS/copuos.html.(검색일 2011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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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 우주안보정책의 일부는 1967년부터 1984년까지 발효된 5개의

유엔조약,유엔총회에 의해 채택된 5개의 원칙 그리고 매년 채택되는 유엔

총회 결의안 등에 의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결집된 가운데 그 실천적 방향

과 행동지침 등이 모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0)

특성상 우주는 사용가능한 공간이 제한되며 우주파편물이 상호 충돌위험

성이 높은 만큼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우주의 미래 사용능력과 가용성은

예측이 불확실한 실정이다.COPUOS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우주의 지속사

용 보장을 위한 표준규범 확립의 필요성과 우주에 대한 국제법적 레짐 강

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이는 우주에서의 질서있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유엔의 우주정책은 다음 여섯 가지 원칙

위에 추진되고 있다.51)

첫째,외기권 활동은 평화적 목적과 인류에 대한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

야 한다.지상에서의 인간안보는 점점 더 우주의 사용가능성과 안정적인

우주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주보존을 위해 우주의 평화와 안

전을 해치는 여하한 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둘째,우주는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셋째,유엔 우주활동은 여러

기관과 부서간의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넷째,우주활동은 지역내 또는

지역간의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다섯째,국제사회는 개별국가가 우주

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유엔은 각국이 국가우주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지원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유엔이 우주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i)지역 및 국제

적 수준에서 국제협력 증진,(ii)우주관련 유엔기관들 간의 협력 확대로

유엔의 역할을 강화,(iii)우주 선진국과 후진국,산업체와 민간사회간에

긴밀한 대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50)UnitedNationsTreatiesandPrinciplesonOuterSpace,UN,NewYork,2002.

51)CiroArevalo-Yepes,UNSpacePolicy-AnIntegratedApproach,SpaceSecurity

2010,From Foundations to Negotiations,Conference Report,UNIDIR,29~30

March2010,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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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주안보의 역사적 성격과 발전 과제

위에서 상술한 우주안보 논의는 과거의 3차원적인 재래식안보와 최근 관

심의 대상인 포괄안보의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 전략적․기술적 관점에서 전

혀 다른 차원의 안보를 지향하고 있다.이와 같이 우주안보가 새로운 시각과

차원의 안보논의를 전망케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적으로 독특한 역사적 성격

을 부여할 수 있다.따라서 이런 성격을 가진 우주안보는 범국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제기되고 심도 깊게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는 역사적 과제로서의 당

위성을 갖게 된다.여기에서 우주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향하는 가치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역사적 발전과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정리

해 보고자 한다.

첫째,우주안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관련 ‘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TCBMs)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

주안보에 대한 위협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데,하나는 위성의 영

구적 피해 또는 파괴를 의미하는 불가역적인 위협이며,다른 하나는 재밍,

우주 또는 지상으로의 허위전송 등의 가역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보

다 자세히 살펴보면,인간의 우주사용은 다음의 네 가지 불가역적인 위협,

즉 파괴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배치 무기의 위협,지구로부터 우주에 도달하

는 무기의 위협,민간용ㆍ군사용의 이중용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위성의 위

협,우주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의 위협과,아울러 두 가지 가역적 위협,즉

전략적 안정도모를 위한 위성사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지

구에 대한 군사전술적 이득을 얻기 위한 위성사용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주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수

단의 하나로서 TCBMs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52)

TCBMs은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궁극적으

52)Philip J.Bainesand Adam Cote,Promising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forspacesecurity,DisarmamentForum,;ASaferSpaceEnvironment,

UNIDIR,four2009.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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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주내 무기배치 금지에 관한 합의 도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TCBMs이 비록 외기권 안전보장에 중요하다 할지라도 외기권군비경

쟁방지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언급한 국제법적 문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우주무기화금지조약 초안은 TCBMs와 함께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TCBMs은 우주안보 보장에 있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해

야 하며 우주무기화금지조약상 통제 메커니즘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

다.아울러 TCBMs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각국 우주능력의 차이를 감안하고

안보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53)

이와 함께 사전 우주발사통보는 오늘날 우주이용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TCBMs의 일부라고 간주되며,3D(선언하다,실행하다,보여주다)라고 불리

는 협력적 감시 프로세스는 사전발사 CBMs에 적용되는 적절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3D프로세스는 3가지 단계,즉 (i)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

언,(ii)선언한 것을 실행하는 것,(iii)선언했던 대로 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된다.이런 협력적 감시 시스템은 맨 먼저 사전 발사통보에 적

용이 되고 그 다음에 궤도상 위성의 이동과 유도무기의 대기권 재진입에

적용될 수 있어,국제사회를 한 차원 높은 단계의 TCBMs인 우주교통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54)

둘째, 우주공간내 우주활동의 장기간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우주안보

를 보장하기 위해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장기간

동안 우주의 지속사용은 다음 두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해 쉽게 보장되지 않

을 수 있다.55)하나는 정부와 사적인 우주사용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

53)AndreyMakarov,Transparencyandconfidence-buildingmeasures:theirplace

androlein spacesecurity,ConferenceReport,Securityin Space,TheNext

Generation,31March-1April2008,UNIDIR,pp.69~77.

54)CD/1786WorkingPaper,ReportoftheConferenceon"BuildingtheArchitecture

fortheSustainableSpaceSecurity",ConferenceonDisarmament,30~31March

2006,Geneva,p.12.

55)GeraldBrachet,Long-termSustainabilityofSpaceActivities,ConferenceReport,,Security

inSpace,TheNextGeneration,ConferenceReport,31march-1April2008,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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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9개국이 발사기지와 발사대로 구성된 발사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의 우주발사능력을 확보한 일부 국가외에 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기구들이 우주궤도상에 위성을 운용 중에 있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개인 기업들이 상업위성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다른 하나는 외기권에서의 행위자

숫자가 계속 점증하면서 지구를 선회하는 물체의 숫자도 불가피하게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예로서 과거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1957년부터 2007년까지 4,547회의 우주선 발사가 있었고 2008년 초에는

660개의 위성이 궤도상에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지속성 있는 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즉 궤도상 우주파편 형성의 감소,우주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주교통관리,

국제협력 증진 등이 있다.56) 궤도상에서의 우주파편 감소는 COPUOS가

2007년 6월에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공식적으로 당사국들

에게 우주파편 감소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유엔총회에서도 동 결의

안을 채택하였다.이 결의안 통과는 국제사회에서 우주궤도의 장기간 규율

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결의안 통과의 배경에는

2007년 1월 중국이 고의적으로 노후화된 기상위성(Fengyun-1C)을 파괴하

여 약 2,400개의 파편이 발생함으로써 운용 중인 다른 위성에 장기간 위협

을 주게 되어 COPUOS당사국들이 충격을 받았던 데도 일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상기 구속력없는 가이드라인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각국은

최소한 유엔의 우주파편완화 가이드라인57)만큼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국내

규정의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상황인식과 우주교통관리와 관련하여,최근 다수의 국가와 개인 기

업들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어 극궤도,태양동기궤도 또는 정지궤도와 같

56)RayWilliamson andCyndaCollinsArsenault,AchievingaSustainableSpace

Environment,ConferenceReport,SecurityinSpace,TheNextGeneration,Ibid.

pp.177~185.

57)UNOOSA,SpaceDebrisMitigationGuidelinesoftheCommitteeonthePeaceful

UsesofOuterSpace,UnitedNations,Vienn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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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기있는 궤도들은 매우 혼잡한 관계로 궤도내 위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현재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준(quasi)우주교통관리 레짐이 존재하며 이 레짐은 미 공

군이 약 1만 8천개에 해당하는 운용중인 위성과 부피가 큰 우주파편을 계

속 추적(이를 ‘우주상황인식’이라고 함)하기 위해 지상배치 광학/레이더 관

측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미 항공우주국을 통해 위성,파편 등의 궤도상황을 공개하고 있

어 일부 국가들은 우주선 유도와 충돌회피를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대미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우주상황인식 능력을 개발 또는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다.미국은 처음에는

동맹국을 대상으로,나중에는 여타 우주능력국가들과 함께 우주상황인식 협

력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우주교통관리시스

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우주활동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국가간 국제적 협력증진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 각국은 우주활동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을 달성

하고 우주에 무기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수준,법적 문서와 관행을 발

전시키는데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협력은 특정과제에 대한 양자협력으

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광범데 상계획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

정과제협력 메커니즘은 상호 기술수준과 계획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긴

장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데 필수요소인 국가간 투명성을 한층 증

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행동지침과 우주교통관리의 조기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행동

지침은 이에 동의하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통행규칙을 준수하는 법적 구속

력없는 문서로서 지침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으로 가는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이러한

행동지침은 지침서의 성격이므로 용어의 정의에 장시간 토의를 피하면서

쉽게 합의될 수 있지만,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행동지침에 포함된 규정들이

궁극적으로 국제관습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또는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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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아울러 그런 지침이 보다 강력한 문

서화 작업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손상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

다.58)

실제로 행동지침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하나는 서명국

들이 현존 유엔조약과 원칙 또는 여타 협정을 준수․이행하고 보편성을 확

보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레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우주활동에 대해 통보 및 협의를 포함한 새로운 최적관행을 정립함으로써

상기 유엔의 법적 레짐을 보완하는 것이다.이러한 행동지침은 우주행위자

들간에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모든 국가에 대해 우주에의 접근과 우

주활동의 수행을 허용하도록 선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

이다.59)

예로서,우주활동에 대한 행동지침의 지지자들은 2002년 11월에 발효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을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하곤

한다.헤이그 행동지침은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에 대해 발

사시 사전통보와 투명성 및 신뢰구축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없이 자발적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2011년 5월 말 현재 132개국이 서명

에 동의했음을 감안시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지침으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HenryL.Stimson센터는 2004~2007년 사이에 우주파편,대

위성무기,우주무기,우주능력국의 책임과 의무 등을 포함한 우주활동에 대

한 행동지침 초안을 세 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60)COPUOS의장인 Gerald

Brachet는 2007년에 장기적인 우주안보 달성을 위한 COPUOS의 미래 역할

58)WolfgangRathgeber,Nina-LouisaRemussandKai-UweSchrogl,SpaceSecurity

andtheEuropeanCodeofConductforOuterSpaceActivities,A SaferSpace

Environment?,DisarmamentForum,UNIDIR,Four2009,pp.34~35.

59)UNDocumentA/64/20,ASummaryoftheEUReporttoCOPUOS,Reportofthe

CommitteeonthePeacefulUsesofOuterSpace,NewYork,2009,para.45.

60)HenryL.StimsonCenter,ModelCodeofConductforResponsibleSpace-Faring

Nation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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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을 적시한 소위 Brachet행동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61)또한 2007

년 유럽연합이 ‘우주에서의 안보․군비통제와 EU역할’이란 주제로 워크숍

을 개최한 후 2008년 12월 EU는 ‘외기권 활동에 대한 행동지침’(EUCode

ofConduct)초안을 최초로 공식 발표한 이래 2011년 현재까지 계속 논의

중에 있다.

한편,행동지침 지지자들은 행동지침이 법적문서를 대체할 의도가 없으

며 단지 우주의 분쟁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발적 조치 강구를

통해 법적 레짐을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동지침은

우주안보를 위한 중기적 운용 메커니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주활동에

대한 미래의 포괄적 규정에 대한 관점,즉 우주교통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2001~2006년 사이에 국제우주아카데미가 우주

교통관리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이래 여러 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교통관리는 ‘물리적 방해나 무선주파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우주에

대한 안전한 접근과 활동 및 우주에서 지구로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이고 통제적인 규정’이라 정의된다.62)이는 또한 우주활

동에 관한 규정을 우주활동이 국가활동과 긴밀히 연관된 교통시스템이라는

생각에 기초를 둔 포괄적 개념이며,우주에서의 안전․보호문제에 대한 영

구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63)현재 우주관련 조약들은 완전하거나 조

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허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주교통관리 레짐 형

성을 위한 기본적 요소조차도 부재한 실정이다.따라서 새로운 국제적 합

의의 형태로 현존 조약의 허점을 보완해야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포괄적

우주교통관리 레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61)COPUOS,FutureRoleandActivitiesoftheCommitteeonthePeacefulUsesof

OuterSpace,UNDocumentA/AC.105/L.268,10May2007.

62)CorinneContant-Jorgensen,PetrLalaand Kai-UweSchroglds,CosmicStudy

SpaceTrafficManagement,Paris,InternationalAcademyofAstronautics,2006.

63)Kai-UweSchrogl,SpaceTrafficManagement:TheNew ComprehensiveApproach

forRegulatingtheUseofOuterSpace,ActaAstronautica,vol.62,nos2~3,

January-February,pp.272~276,October,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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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짐은 사전 발사통보,궤도비행,능동적 궤도이탈,우주물체의 수

명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즉 우주상황인식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포괄적 레짐은 발사시 안전규

정,유인우주선에 대한 안전규정,궤도의 선택,궤도기동에 대한 우선권,

우주파편감소방안,재진입시 안전규정과 환경규정 등 여러 영역에서 규칙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와 더불어 동 레짐은 강력한 감독을

필요로 하지만 외기권조약에 명시된 ‘해를 끼치지 않은 간섭'의 원칙 위에

우주활동을 보장할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64)

마지막으로, ‘외기권 무기배치 방지와 외기권 물체에 대한 무력위협 및

사용 방지에 대한 조약(PPWT)’초안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8년 2월 제네바 CD에서 러시아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

로 작성한 PPWT초안을 CD공식문서65)로 제출하였다.양국이 동 문서를

공동 제출한 이유는 1967년의 외기권조약이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무기의

우주배치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만일 이와 같은 무기가 우주에

배치된다면 다른 우주물체의 작동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상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전 세계적 접근성과 높은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의 군사적 사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으며 특정국가의 우주공간내 무기배치는 연쇄현상을 유발하여

자칫 우주군비경쟁으로 비화될 수가 있다.중ㆍ러 양국은 PPWT의 목적이

외기권내 어떠한 무기의 배치도 금지하며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와

값비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국제안보와 군비통제 레짐을 강화시키는 데 있

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PPWT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66)

64)WolfgangRathgeber,Nina-LouisaRemussandKai-UweSchrogl,Ibid.,pp.39~40.

65)CD/1839,Ibid.

66)VictorVasiliev,TheDraftTreatyonthePreventionofthePlacementofWeapons

inOuterSpace,theThreatorUseofForceAgainstOuterSpaceObjects,Security

in Space,TheNextGeneration,ConferenceReport,31 March-1April2008,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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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만일 상기 조약이 없다면 우주무기의 전 세계적 운용범위를 감안

시 우주내 전략적 상황의 발전을 예측할 수 없으며,우주무기는 행위자들

로 하여금 우주물체를 선별적으로 신중히 간섭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

둘째,국제적 상황은 우주무기의 예기치 않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용 가

능성으로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이로 인해 우주무기에 대한 선제공

격의 도발과 군비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셋째,우주무기는 대량살상무기와

는 달리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우주에 무기배치는 국

제관계에서 의혹과 긴장 유발 및 우주탐색을 위한 상호신뢰와 협력을 파괴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일방의 우주무기에 대한 독점은 상대방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대칭적ㆍ비대칭적 대응을 유발토록 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PPWT의 용어 정의를 자세히 해석하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다시 말해 탄도미사일의 외기권 통과(flying)는 배

치(placed)가 아니므로 조약에 구속되지 않으며,탄도미사일 그 자체도 우

주물체가 아니고 또한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사용금지 규정으로부터도 면제

되므로 ‘미사일방어’가 PPWT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하지만 미사일

방어에 사용되는 우주공간 내 타격체계는 우주무기에 해당하므로 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PWT의 무력사용금지는 유엔헌장의 원칙을 우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우주물체에 대한 광범위한 적대행위,즉 파괴,피해,정상적 기능의 손상,

지상의 지휘통제소와의 통신채널 방해,궤도요소의 고의적 변경 등을 포

함하고 있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PPWT가 우주물체에 대한 상기 행동(시

험 또는 무기사용 등)은 금지하고 있으나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수단(비

우주배치 대위성무기 무기의 개발 등)은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는 사실이다.PPWT가 2008년에 무기 공식문서로 제출된 상태에서 비록

일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전체 회원국 간에 켄센서스가 형

성되지 않았음을 감안시 실질적 협상여건의 성숙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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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맺음말

지금까지 우주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러한 논의 안에 존재하는 우주

안보의 위협요소에 대한 인식,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우주안보정책의 경과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역사적 발전 과제 등을

다루어보았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직후 국제사회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된 냉전체제 하에서 미래 우주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

런 상황하 1959년 COPUOS가 설립되고 이어서 1967년의 외기권조약 등 여

러 개의 유엔조약이 성안됨과 동시에 현재까지 1백 개가 넘는 유엔결의안

이 채택되는 등 우주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 왔다.67)

이런 일련의 역사적 발전궤적을 통해 세계 각국은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을 방지하고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이슈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 우주안보의 위협요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주파편의 위험성,1967년에 발효된 외기권

조약의 취약점,우주의 군사화/무기화 가능성,우주기술의 발전과 대위성무

기의 개발 및 사용 가능성과 위성이 군사ㆍ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주요 우주능력국가의 우주안보에 대한 입장은,특히 미국과 중국ㆍ

러시아간에 군사적 측면에서 상호 차이점을 보이는 가운데,기본적으로는

경제ㆍ상업적 측면에서의 이익추구를 최대화하면서 안보전략적 관점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달성 또는 배척하고자 하는 우주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미국의 경우 우주안보는 1967년의 외기권조약으로 충분하다고 하

면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하에 행동지침이나

67)Resolutions/RegularSessions,UNGeneralAssembly,http://www.un.org/documents/

resga.htm (2011년 5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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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규칙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조치에만 관심을 보여 주었다.그러나 최

근 오바마 행정부 들어 우주안보 이슈에 있어 우주에서의 국제협력을 비롯한

군비통제 문제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외기권조약이 허점이 많은 까닭에 우주에서

의 군비경쟁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면서,이를 위해 2008년 CD에서 양국이 공동제출한 ‘외기권에서의 무기

배치 방지와 외기권 물체에 대한 무력위협 및 사용 방지에 관한 조약 초안’

이 협상개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ㆍ전략적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평화ㆍ안정과 인류미래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관점에서 우주안

보의 큰 틀을 구상한다면,우주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나 합의는 물론

심지어 경쟁적 목표마저도 공통적 지향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경제발전으로 인한 우주과학기술의 보편화 등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주

에서의 일방적 우위 유지가 쉽지 않으며 우주능력국가간 우주군비경쟁시

상호 지속적 국력소모를 초래할 수 있는 한편 우주파편 감소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 등에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주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협상과정에 있어 우주

안보와 관련된 갈등 요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국가이익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고려하면서 공통분모를 최대한 도출해 나가야 하고,협력가능

요소는 양자,다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행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우주안보 발전과제에서 상술한 투

명성 및 신뢰구축조치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보장,행동지침과 우주교통

관리 등 정치적 성격의 자발적 조치는 개별국가의 이익에 배치되는 점이

거의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서로의 이해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유럽 등 강대국들에 의한 우주개발

노력의 심화와 주변국인 중국․일본 등에 의한 독자적인 혹은 우주강국과

연계한 우주능력의 중진은 우주공간이 미래 안보영역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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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따라서 우리의 국가

안보전략 또한 재래식 안보영역을 넘어서 사이버와 우주공간을 포함하는 5

차원 전쟁에 대비한 우주기반능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이를 위하여

전술한 우주안보 발전 과제들을 인식한 가운데 국제적 우주안보 추이에 대

한 정확한 분석,자체적 직접역량 개발,우주강국과의 특정 대외협력분야

설정 및 기술협력 증진,우주안보 대책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 확립 논리 개

발과 이에 따른 선도적 역할 노력,그리고 각국 간의 상이한 입장에 대한

이해 조정 능력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 정립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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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HistoricalStudyonSpaceSecurityRegimes

Lim,Chae-hong

              

On 4 October 1957, the USSR launched Sputnik-I, the first-ever artificial 

satellite, to outer space, which in turn triggered the space era. Shortly 

after the launching, COPOUS was set up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59. Consequently, five principles were adopted on outer space during 

1963 to 1966 involving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Committee also concluded five sets of space-related UN treaties until 1984 

including the Outer Space Treaty (OS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1967.

Although OST is conceived to be most important among the 

aforementioned UN treaties,ithassomevulnerabilitymerelyprescribingthe

placementofnuclearweaponsand otherweaponsofmassdestruction

(WMD)intoorbitsaroundtheEarth,whileitspassage,useandtestare

omittedinthestatementaswellasthedeployment,passage,useandtest

ofconventionalweapons.Asforthefactorsthreateningspacesecurity,we

canlistspacedebris,loopholesoftheOST,militarization/weaponizationof

outerspace,developmentofspacetechnologyandanti-satelliteweapons,

dualusepurposeofsatellitesforthecivilianandthemilitaryetc.

Tominimizedangeroccurringfrom thosethreateningfactors,reducea

gap from differentspacepoliciesamongnations,andensurethespace

security, we need to promote transparency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assuresubstantialityofspaceactivities,establishcodeof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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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spacetrafficmanagement,andhavein-depth review on ‘TheDraft

TreatyonPreventionofthePlacementofWeaponsinOuterSpaceandof

theThreatorUseofForceAgainstOuterspaceObjects'.

Key Words:Space Security,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OuterSpaceTreaty,SpaceDebris,MilitarizationofOuter

Spac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Anti-Satellite

Weapons, Transparency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CodeofConduct,SpaceTrafficManagement




